
[별표 3]

지원금 정산기준(제16조제4항 관련)

구 분 산정 방식

정산금액

 * 정산금액 지원금액 ×투자금액달성률
 * 투자금액 달성률 투자계획금액

실제투자금액        

※ 위 산식의 지원금액은 입지지원금 및 설비지원금을 의미
하며, 투자금액 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

※ 투자금액 달성률 산정시 토지매입비, 건설투자비용의 
실제투자금액은 투자계획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
 ※ 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(셋째 자리에서 반올림)
까지 계산

정산잔액 정산잔액 = 지원금액 - 정산금액


